
Ⅰ. 서론

치과의료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은 이제 굳이 말하

지않더라도모두공감하는시대가되었다. 2009년12

월, 치아홈메우기부터시작된건강보험보장성강화계

획은, 2012년완전틀니(만 75세이상적용, 7년경과

후재급여), 2013년부분틀니(75세이상적용, 7년경

과후재급여), 2013년연1회치석제거의급여화(만20

세 이상 적용), 2014년 임플란트(75세 이상, 평생 2

개)에이르기까지그동안상상도할수없었던부분들

이 매우 빠른 속도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표1). 표1에서보는것처럼2009년부터현재까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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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knowled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dental clinic 
: dental records and the receip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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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al care is becoming more available on the NHI(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Especially, complete denture, partial
denture, dental scaling, and dental implant has been applied by NHI from 2012 to 2014.  Although, the entire nation is not eligible
for the benefit now, the more dental coverage of NHI is extended, the more regulaition is tightened.  Essential documents for proof
of correctness of dental treatment covered by NHI are dental records and the receipt book. Summary of regal regulation about
them is as follows

1. Chief complaints of patients, diagnosis, progress, and act of treatment, drugs and materials of treatment, doctor’s sign, date
and hour should be placed accurately on dental record

2. Dental clinic should collect patients sharing of the dental cost covered by NHI.
3. Dental clinic should keep the receipt as proof of purchase of dental drugs o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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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증가된

예산만단순산술적합계로도1조4천억원에달한다.

치과의사들은그동안주로비급여진료를많이해온

탓에 급여진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한

측면이있다. 건강보험진료는치과의사들이이상적으

로생각하는진료와는약간다른측면이있다. 그것은

바로전국민의준조세성격을띤건강보험료로재원이

마련된다고하는것인데, 다시말해진료비지출을억

제하려고하는경향이매우강하다.

보통업적이나성과가뛰어난사람에게는포상이나

칭찬이따르기마련인데, 건강보험진료의경우는그

반대로가장진료를열심히하여청구를많이한치과

의사나의료기관에는엄격한잣대를들이된사후관리

가뒤따르게된다.  따라서해당진료에있어서그진료

를시행하 다는기록과왜그런진료를하게되었는

지에 대한 치의학적 근거를 준비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진료행위자체를전면부인당할수도있다.

건강보험법제48조(요양급여대상여부의확인), 제

96조(자료의제공), 그리고제97조(보고와검사) 등에

의하면건강보험공단이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필요

할경우요양기관에해당진료에대한자료를요청하거

나직접요양기관을방문하여조사할수있고, 그자료

를토대로엄격한심사를집행하여부당이나허위청구

가적발될경우요양기관에기지급한공단부담금을환

수하고 5배수의과징금을물리거나, 혹은 허위청구가

적발될경우에는면허정지처분까지도내려질수있다.

그렇다면판단의근거는어디에있는가? 무엇을보

고해당치과의료기관이정당하게진료하고건강보험

청구하 다는 것을 입증할 것인가? 그러한 정당성의

입증에있어서필수적인것이바로진료기록부와수납

대장, 그리고치료재료구입증빙이다.  이에대한법적

근거는의료법제22조 1항, 제22조3항, 제27조3항

등에자세히서술되어있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과

사례들은본론에서설명하기로한다.

Ⅱ. 본론

서론에서 진료기록과 수납대장, 그리고 치료재료구

입증빙의보관이중요함을설명하 다. 표2에그법적

근거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 다. 여기서는 각각의

항목에대하여그근거와예를들어설명하기로한다.

진료기록부에 대하여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것이있는데, 그것은바로급여와비급여를구분하

는 것이다.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법정비급여주의를

채택하고있다. 이것은소위“negative list“라는비

공식 명칭으로도 불리우는데, 비급여를 법으로 규정

하고 이렇게 정해진 비급여 이외의 모든 의료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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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날짜 행위 연간예산 비고

2009년 12월 치아홈메우기 1,300억 만 18세 이하

2012년 10월 완전틀니 3,210억 만 75세 이상, 레진상만 가능 시술 7년 경과후 재급여 가능

2013년 07월 부분틀니 3,435억 만 75세 이상, 시술 7년 경과후 재급여 가능

2013년 07월 치석제거 2,100억 만 20세 이상

2014년 01월 부분틀니 800억 만 75세 이상, 시술 7년 경과후 재급여 가능

2014년 07월 임플란트 4,000억
만 75세 이상, 평생 2개까지 가능
4년간 1조6천억 예상(보건복지부)

2015년 07월 틀니 임플란트 제한연령 완화 만 70세 이상

2016년 07월 틀니 임플란트 제한연령 완화 만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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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급여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특정진료가비급여항목에도없고급여항목에도없다

면 이는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환자에게도,

건강보험공단에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급여와비급여를구분하고비급여목록을숙지

하는것은건강보험공부의가장중요한첫걸음이라고

할수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1조에의하면예방에서건강증진

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고하면서도동법제41조에일상생활에지장

이없는질환이나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질환은급

여에서제외할수있다고하 으며, 국민건강보험요

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9조별표2에비급여대

상을별도로지정하고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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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급여 대상의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5. 입원6. 간호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2

[별표2] 비급여대상
1. 단순 코골음, 이갈이, 입냄새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악안면교정술 및 교정치료
3.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4. 구강보건증진차원의 정기적 치석제거 : 치주치료의 전단계로 시행하는 전악치석제거, 치료목적으로 시

행하는 부분치석제거 및 연1회 치석제거 제외)
5. 불소도포, 홈메우기 : 만18세 이하의 교합면이 건전한 제1,2 구대구치의 홈메우기 이외
6. 치과의 보철 (재료 및 기공료 포함) : 만 70세 이상의 완전무치악 환자를 위한 레진상 완전틀니, 부분

무치악환자를 위한 부분틀니, 부분무치악환자를 위한 임플란트(2개까지)의 경우는 제외
7. 일반의약품 : 직접 지급하는 약제
8. 그외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지정된 경우 : 잇몸웃음성형술, 턱관절장애 치료를 위한 구강내 착용 교합장치 등

표 2. 진료기록과 수납에 대한 법적 근거

진료기록

의료법 제22조 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진료기
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벌칙 : 의료법 22조 1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 ( 의료법 제90조 벌칙)

수납 의료법 제27조 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
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해우이 등 리를 목적으로 환자
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법 제22조 3항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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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주의하여야하는부분이 2가지있는데, 우

선본인의희망에의한건강검진이비급여대상이라는

것은,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혀불편감이없는데단순히검진만을위하여내원한

경우에는비급여가된다는뜻이다.

다음은구강보건증진차원의정기적치석제거이다.

법의문구하나하나의무서움이바로이런데있다. 최

근 연1회 치석제거를 시행하며 진료기록부에 단순히

치석이있다는사실만기록되어있고질병(치주염또

는치은염)이있다는사실이기록되어있지않다고해

서해당청구를삭감하고이의신청도받아들여지지않

은사례가최근에있었다(사례참조)

치석이 있으면최소한 치은염이라도있을텐데, 치

석제거를 질병치료가 아닌 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 한

다는것이말이되는지안되는것인지를따지기전에

법을잘이해하고법적인요건에서분란의소지가없

도록진료기록부를기재하는것이얼마나중요한지를

잘보여주는사례라하겠다.

즉, 급여와비급여를구분할줄알아야하고, 이진

료가급여진료인지비급여진료인지에대한근거를분

명히진료기록부에기록하는것이중요하다. 다시말

해급여진료라면대부분질병의진료이므로최소한진

료기록부에 이의 근거가 되는 주소(Chief

Complaint), 현증(Present Illness), 진단명

(Diagnosis) 중 최소한 한가지 이상 기록이 되어야

한다.

■
치
과
건
강
보
험
의

시
작
과

끝
: 진

료
기
록
부
와

수
납
대
장

사례.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를 시행하 으나, 진료기록부에 치주염의 근거가 될만한 항목의 기재가 안된 경우의 분쟁사례
● 사건 개요
- 치과의원 연1회전악치석제거 시행
- 심평원 감액조정
- 이의신청 기각후 심판청구 제기
●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66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
-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2015-11호, 2015.2.1.)
- 연1회 치석제거 : 후속치주질환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만 20세 이상 연1회 요양급여함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제1항
● 쟁점사항
- 치과의사측 : 진료기록부에“치석침착“을 기록하 으므로 해당 환자의 치석제거 후 ”연1회 치석제거”의 치료비 청구는 타당하다.
- 심평원측 : 질병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2“에 의거 비급여로 보아야 하므로,

공단부담금은 지급할 수 없고, 기지급된 본인부담금도 환수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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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광중합레진을이용한우식증치료등비급여진

료를시행하고같은날사랑니발치를위한진단, 아말

감을사용한충치치료계획을세우는등의진찰행위는

급여인가 아닌가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데, 이에대하여복지부의행정해석에따르면비급여

행위만을 시행한 날의 진찰료는 비급여이므로, 비급

여진료만시행한날급여진찰료를청구하지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표4).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적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규

정되어 있다.  원래는 4가지 으나 2013년 10월 4

일 개정되면서 6가지항목으로바뀌었다. 이에 대하

여 상세히 알아야 하며 이대로 기록하는 것이 좋다

(표 5, 6).

진료기록부는 방사선사진 판독소견과 관련하여도

중요한역할을한다. 원래방사선사진촬 후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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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치과에서 비급여 진료시 진찰료 등 인정여부 안내 2010-12-10

개최일/시행일 2010-12-10 일련번호 02-01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024호

제목

결정사항/복지부 행정해석 내용

------(중략)--------비급여 행위만을 시행한 날의 진찰료는 비급여 ----(중략)----- 치과보철(틀니 등 임플란트 포함)을 위한
진료는 요양급여 ---(중략)--- 치과보철의 직접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 제반 진료), 임플란트 시술을 목적으로
사전에 실시하는 진료행위(골이식술 등) 비용 ---(중략)--- 비급여 대상임. 끝.

치과에서 비급여 진료시 진찰료 등 인정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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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일선 의료기관의 현

실을비추어볼때, 단순 상진단에한하여판독소견

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여도 판독소견서로 대신할

수있도록하 다. 단판독소견을생략하여서는안되

니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여야 한

다(표7).

진료기록부를 법규에 맞게 잘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화룡점정이라는말처럼, 아무리진

료와그에대한진료기록을잘했더라도수납의기록

이 분명하지 못하면 나중에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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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진료기록부 작성 기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14조 1항 신구 조문 비교)

개정전 기재사항 4가지 개정후 기재사항 6가지

1. 수진자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병력 및 가족력
2. 주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3. 치료내용(주사, 투약, 처치)
4. 진료일시분

1. 수진자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된 증상

의사가 필요하면 관련 병력과 가족력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3.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4. 진료경과

증상, 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기록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환자의 경우

5. 치료내용
주사, 투약, 처치

6. 진료일시

표 6. 진료기록부 관련 법규 정리

의료법 제22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6가지 (표 5 참조)

의료문서 보관기간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환자명부, 검사/방사선사진, 간호/조산기록 : 5년

진단서 등 : 3년

처방전 : 2년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사본 발행 수수료(비급여)의 비용을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의료법 제66조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사실과 다르게 추가시 1년이내 자격정지 가능

표 7. 단순 상진단료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 (보험급여팀-2555호, 2007.08./09)

제목

* 우리부에서는 ----(중략)---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만 산정하고 ---(중략)---
* 그러나 ---(중략)--- 방사선 단순 상진단료에 대하여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 ---(중
략)---
* 이 경우에도 판독소견에 ---(중략) --- 검사명, 소견, 결론 ---(중략) ---을 기재 ---(중략)---  다만 정상소견인 경우는 소견
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단순 상진단료의 판독소견서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 관련근거 보험급여팀-2555호 (200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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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치과건강보험수가는 원가

의 61%(동일 조사에서 의과 보험수가의 원가는

73%)라는조사결과가나올정도로치과건강보험수

가는 원가에도 미달할 정도로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표8).

또한, 의료법 27조 3항에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하지않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본인부담금을받

지않는행위는법을어기는행위가되니반드시본인

부담금을수납하도록해야한다(표 9). 단, 환자의경

제적사정을이유로관할자자체장의사전승인을받는

경우나외국인환자를유치하기위한경우에는예외적

으로가능할수도있다.

수납을잘했더라도이에대한기록을잘남기지않

으면나중에정당성을주장할수없다. 수납대장의양

식은 역시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기록해야한다(그림 1). 수납대장에현금과카드

의구분은잘되어있는데, 정작급여와비급여의구분

이안되어있는것을많이본다(그림 2). 만약수납대

장에급여와비급여의구분이안되어있는데, 급여와

비급여혼합진료를했을경우본인부담금수납을부인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여

수납대장을작성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치료재료구입증빙에대하여간단히언

급하도록 한다. 진료기록부에 치료내용을 자세히 적

도록되어있으며이때치료에사용한약품과치료재

료도모두기재가된다. 그런데, 만약해당치료를구

입하 다는증빙서류가없다면역시해당치료를사용

하고 환자본인과 공단에 청구한 치료비(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가 지급되지 않거나 기지급된 금액이 삭

감될수있으므로해당재료를모두소진할때까지구

입증빙을잘보관해둘필요가있다.

Ⅲ. 결론

그동안잘몰라서청구하지못했던건강보험진료항

목을새로배워서환자들에게도건강보험의혜택을받

도록하고, 치과에도누락청구를방지하는것은당연

히좋은일이다. 그러나진료기록과본인부담금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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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치과의 각 과별 원가보전율

진료과 원가보전율

기본진료 73.0%

구강내과 57.0%

구강외과 57.6%

방사선과 55.3%

보존과 52.9%

소아치과 66.1%

치주과 61.9%

표 9. 의료법 제27조 3항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
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보험업법」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
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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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4.9.1.

그림 2. 바람직하지 못한 수납대장 사례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이 안되어 있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시행하 을 경우 본인부담금의
수납여부로 환자나 감독기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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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기록을소홀히하는건강보험청구는모래위의성에

불과하다는것을명심해야할것이다.  치과건강보험

진료를함에있어서환자의민원이나관리감독기관과

상호이견이나분쟁이발생하 을때의료기관의정당

성을주장할수있는근거가되는서류는진료기록부,

진료비수납대장, 치료약품/재료구입증빙이있다.  이

문서들을작성하는데있어서법적으로알아야할사항

들은다음과같다.

1. 진료기록부에는환자의주소, 진단명, 진료경과,

구체적치료행위, 의사의서명, 그리고연월일시

가 기록되어야 하고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된다

(의료법22조1항, 제22조3항).

2. 본인부담금은면제나할인이불가능하고수납후

급여와비급여를구분하여수납대장에기록하여

야한다(의료법제27조3항)

3. 치료약품과치료재료의구입증빙은법적으로정

해진기간(대체로3년) 동안잘보관하도록한다

●감사의말

본문에나오는사례는해당원장님의동의하에작

성하 습니다. 인용을허락해주신원장님께감사드립

니다(본인희망에따라신분을밝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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